
 

귀하는 ABAWD입니다. 이제 어떻게 됩니까? 

ABAWD는 "부양가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성인"(able-bodied adult without dependents, 

ABAWD)의 줄임말입니다. ABAWD는 18~64세의 근로할 수 있는 성인이며 14세 미만 

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귀하가 ABAWD에 해당할 경우, 지역 

사회복지사무소에서 통보를 받습니다.  

ABAWD에 해당할 경우, 연방 ABAWD 

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3개월 

이상 SNAP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.  

자신이 연방 ABAWD 근로 규정 면제 

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, 

사회복지사무소와 상담하십시오.  

면제 대상입니까? 

다음과 같은 경우 ABAWD 근로 규정을 충족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. 

•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

• 14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

• 뉴욕주 장애 수당과 같은 공공 또는 민간 출처의 장애 수당 수혜자인 경우 

• 임신 

• 업무 능력을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경우 

• 이동이 불편한 개인을 돌보고 있는 경우 

• 빈곤층 임시 지원(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, TANF) 프로그램에 따른 

근로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

• 실업 수당을 받거나 신청하는 경우 

•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

• 학교, 대학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하프 타임 이상 진학(학생에게는 다른 자격 규정이 

적용될 수 있음)한 경우 

• 이미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

• 이미 주당 217.50달러(연방 최저 임금의 30배) 이상을 벌고 있는 경우  

• SSI를 받거나 신청하는 경우 

• 인디언, 어반 인디언, 캘리포니아 인디언 및/또는 기타 인디언이며 인디언 헬스 

서비스(Indian Health Services)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

* 이러한 면제 조항이 귀하에게 적용되는 경우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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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NAP 수령을 유지하십시오! 

3개월 이상 SNAP 수당을 받기 위해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 

1. 주당 20시간(월 80시간) 근로(유급 또는 무급) 및/또는 승인 받은 고용 및 

훈련(Employment and Training, E&T) 활동  

또는 

2. 비영리 또는 공공 단체에서 자원봉사 또는 근로경험프로그램(Work Experience 

Program, WEP) 참여. 매월 의무 활동 시간은 귀하의 월간 SNAP 수당 수령액과 

지역 최저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.* 

3. 귀하의 근로, 자원봉사, 승인 받은 E&T 활동 시간 증빙을 제출합니다. 어떤 증빙이 

필요하며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지역 사회복지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. 

*예시: 월간 SNAP 수당 수령액이 155달러이며 최저임금이 15.50달러인 업스테이트에 거주하는 경우, 

매월 자원봉사 또는 WEP 참여 시간이 1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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